
■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[별표 7] <개정 2023. 10. 19.>

항공기의 비행안전 확인 기준(제 22 조제 3항 관련)

1. 비계기접근에 사용되는 활주로가 있는 비행장의 경우

가. 진입표면 또는 전이표면을 침투하는 새로운 물체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물체가

확장되지 않도록 할 것

나. 수평표면 또는 원추표면을 침투하는 새로운 물체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물체가

확장되지 않도록 할 것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

않다.

1) 침투하는 장애물이 별표 6의 장애물의 차폐기준에 따라 차폐된다고 판단되

는 경우

2) 별표 8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항공기 안

전운항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
3) 「항공안전법 시행규칙」 제 221 조제 4항에 따른 항공기의 표준 출발ㆍ도착

및 접근 절차, 항공로 등의 설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따라 설정되거나 설정 예

정인 비행절차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
다. 원추표면, 수평표면, 진입표면 및 전이표면을 침투하는 기존의 물체는 제거할

것. 다만, 나목 1)부터 3)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

않다.

2. 비정밀접근에 사용되는 활주로가 있는 비행장의 경우

가. 내측저변으로부터 3천 미터 이내의 진입표면 또는 전이표면을 침투하는 새로

운 물체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물체가 확장되지 않도록 할 것

나. 진입표면의 내측저변에서 3천 미터 밖의 진입표면, 원추표면 또는 수평표면을

침투하는 새로운 물체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물체가 확장되지 않도록 할 것. 다

만, 제 1 호나목 1)부터 3)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

지 않다.

다. 원추표면, 수평표면, 진입표면 및 전이표면을 침투하는 기존의 물체는 제거할

것. 다만, 제 1 호나목 1)부터 3)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

렇지 않다.

3. 정밀접근에 사용되는 활주로가 있는 비행장의 경우

가. 어떠한 고정물체(기능상 착륙대 내에 위치해야 하는 구조물로서 부러지기 쉬

운 구조물은 제외한다)도 내부진입표면, 내부전이표면 및 착륙복행표면을 침투

하지 않도록 할 것

나. 항공기의 착륙을 위하여 활주로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동성 물체가 내

부진입표면, 내부전이표면 및 착륙복행표면을 침투하지 않도록 할 것

다. 진입표면 또는 전이표면을 침투하는 새로운 물체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물체가



확장되지 않도록 할 것

라. 수평표면 또는 원추표면을 침투하는 새로운 물체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물체가

확장되지 않도록 할 것. 다만, 제 1 호나목 1)부터 3)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

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마. 원추표면, 수평표면, 진입표면 및 전이표면을 침투하는 기존의 물체를 제거할

것. 다만, 제 1 호나목 1)부터 3)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
그렇지 않다.


